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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정

2018 – 3007  신문윤리강령 위반   

브릿지경제    발행인  최  종  천

주 문

  브릿지경제(viva100.com) 2017년 12월 2일자「이은하 “사채빚에 수면제 자살 

시도까지 했었다” 심경 토로」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처한다. 

이 유

  1. 브릿지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. 

 『이은하 “사채빚에 수면제 자살 시도까지 했었다” 심경 토로

  입력 2017-12-02 10:44

  가수 이은하가 최근 파산신청과 더불어 쿠싱증후군 투병을 공개한 가운데 과거 

방송에서 언급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.  

  앞서 이은하는 지난 2006년 설립한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와 건설업을 하던 

아버지의 빚 보증으로 약 10억원의 빚을 진 바 있다. 이로인해 이은하는 결국 지

난 2015년 6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.  

  이은하는 그동안의 우여곡절 인생에 대해 지난 3월 MBC '휴먼다큐-사람이 좋

다'에 출연해 말문을 열기도 했다. 

  당시 방송에서 이은하는  "아버지의 사업실패와 빚보증때문에 파산을 신청했다

"라며 "수면제도 먹어봤는데 3일만에 잘 깨어나더라. 아직 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

해 더 노력해야지 마음먹었다"며 심경을 토로했다.  

  한편 이은하는 지난 1973년 '님 마중'으로 데뷔해 7080세대 톱가수로 많은 사

랑을 받았다. 

김용준 기자』

<http://www.viva100.com/main/view.php?key=20171202001042389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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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.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  

  위 기사는 가수 이은하가 방송에 출연해 빚이 많아 목숨을 끊으려고 수면제를 

먹었다가 3일 만에 깨어났다고 말한 내용을 다루었다. 그런데 이 내용은 지난 3

월에 방송된 것이다.

  그런데도 재조명되고 있다는 말로 지난 이야기를 끄집어낸 데다 제목에 ‘자살’

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. 

  이러한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「범죄보도와 인권존중」④(자살보도의 

신중)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 

7)  

○ 적용 조항  

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「범죄보도와 인권존중」④(자살보도의 신중)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

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.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

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. 특히 표제에는 ‘자살’이라는 표현을 삼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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